
강원 학 재입학에 한 규정

제1조 (목 ) 이 규정은 제28조에 의한 재입학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 

   한다

제2 조 (재입학 상) 본 학에 재 하 던 자로서 자퇴  제 된 자에 한하여 허가  

   할 수 있다.

제3조 (재입학의  제한) ①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 으로 입학정원과 재학  

   생 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.

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

    1. 징계제 자.

    2. 이 학 자.

    3. 학사경고제 자.

제4조 (재입학 학년 ) ①재입학은 제 당시와 동일한 계열(과)  동일 학년에 재입학 

하여야 한다.

②평균평 이 1.0미만인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종 학기의 성 을 삭제하고 종

학기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.

제5조 (재입학시 기 ) 재입학 신청시기는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재입학 

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 부터 4주이내에 재입학을 허용 할 수 있

다.

제6조 (재입학 차) ①재입학 상자  재입학 희망자는 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

교부 받아 소속계열(과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도교수는 재입학 희망자를 면담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수학능력을 충분히 고려

하여 학과 회의를 거쳐 추천서를 작성하고, 재입학원서와 성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

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재입학자는 학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재입학을 허가한다.

제7조 (재입학자 의  학  인 정) 재입학자의 학 인정은 본 학의 재학당시에 취득한 

학 을 그 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과(계열)특성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

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8 조 (재입학 등 록 )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

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. 단, 입학 은 면제한다.



제9조 (제출 서 류) 재입학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 1. 재입학원 1부.

 2. 성 증명서 1부. 

 3. 학과 교수회의 추천서 1부.

부    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
